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433,923

여성정책추진사업 49 415,2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11,19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8 7,43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강원도청-행정정보-예산YBG-세입세출예산서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도(道)는 2011.7.29일「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도민 공모제도」등이 

있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 참여로 편성된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 아울러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에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34,000 41,241 1

▸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구분 조례 내용

총칙

운영계획

시행규칙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241

산림소득과  명상의 숲(쌈지공원 포함) 2,613 계속사업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32 계속사업

경제정책과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27 계속사업

치수과  재해위험지구정비 30,923 계속사업

산림소득과  공공숲가꾸기 4,782 계속사업

산림소득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879 계속사업

산림소득과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485 계속사업


